
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

톡톡튀는 여성건강보험 약관
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별표( 2) 해약환급금표예시표

기준 보험가입금액 만원: 10 ,

가입연령 세 납입방법 월납30 , :

년만기(10 )

년만기(20 )

경 과

기 간

년납5 년납10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년1 1,716 0 1,188 0

년3 5,148 2,436 3,564 1,077

년5 8,580 5,916 5,940 3,323

년7 8,580 6,310 8,316 5,573

년10 8,580 6,965 11,880 8,723

년15 8,580 8,004 11,880 10,413

년20 8,580 8,580 11,880 11,880

경 과

기 간

년납5 년납10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년1 1,692 0 1,332 0

년3 5,076 2,660 3,996 1,544

년5 8,460 5,772 6,660 4,146

년7 8,460 6,147 9,324 6,799

년10 8,460 6,768 13,320 10,656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별표( 2) 해약환급금예시표

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만원: 10 ,

가입연령 세 납입방법 월납30 , :

년만기(10 )

년만기(20 )

경 과

기 간

년납5 년납10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년1 1,200 0 744 0

년3 3,600 1,571 2,232 132

년5 6,000 3,518 3,720 1,255

년7 6,000 4,448 5,208 2,225

년10 6,000 3,162 7,440 3,162

년15 6,000 2,067 7,440 2,067

년20 6,000 0 7,440 0

경 과

기 간

년납5 년납10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년1 804 0 516 0

년3 2,412 281 1,548 0

년5 4,020 1,223 2,580 0

년7 4,020 839 3,612 229

년10 4,020 0 5,160 0



























별표( 2) 해약환급금표예시표

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만원: 10 ,

가입연령 세 납입방법 월납30 , ;

년만기(10 )

년만기(20 )

경 과

기 간

년납5 년납10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년1 288 0 180 0

년3 864 0 540 0

년5 1,440 368 900 0

년7 1,440 251 1,260 56

년10 1,440 0 1,800 0

경 과

기 간

년납5 년납10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년1 432 0 132 0

년3 1,296 428 792 0

년5 2,160 1,165 1,320 353

년7 2,160 1,156 1,848 748

년10 2,160 1,097 2,640 1,097

년15 2,160 798 2,640 798

년20 2,160 0 2,640 0






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
입원특약 약관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
*이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

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

합니다.



입원특약 약관

제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1 【 】

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①

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

하여 이루어 집니다.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( ˝

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˝ ，˝ ˝ ˝ ， ˝ꡓ ꡒ ꡓ ꡒ
라 합니다)˝ꡓ
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②

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.

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,③

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

지 아니 합니다.

제 조 피보험자의 범위2 【 】

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.

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3 【 】

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질병2(

및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 이하 질) ( ˝

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)˝ ˝ ˝

접 목적으로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병원 또는 의원4 (

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

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) 때에는

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입( )˝ ˝ꡓ
원급여금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( 1˝ ˝ꡒ ꡓ참조 을 지급합)

니다.

제 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회 입원당1 1②

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120 .

제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2③

인하여 일 이상의 입원을 회 이상 한 경우에는 회4 2 1

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 항의 규2

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. ，

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



일로부터 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180

원으로 봅니다.

제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1④

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

도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2

다.

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1⑤

피보험자에게 별표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가3( )

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

터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항의 사유가 발생1 1

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.

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⑥

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
제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4 【 】

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，ꡒ ꡓ
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에 의하( )ꡒ ꡓ
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

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

조 제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은 제2 (

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)

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

념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5 【 】

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①

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

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1.

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，

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2.

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，

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.

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3.



회사는 제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1②

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

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.

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1. 1 1

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

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2. 1 2

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.

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3. 1 3

려 드리지 아니합니다.

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③

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

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제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6 【 】

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①

니다.

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②

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,

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.

제 조7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【 】

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①

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.

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②

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

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.

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

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제 조 해지특약의 부활8 【 】

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①

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

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

취급합니다.

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②

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



봅니다.

제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9 【 】

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①

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청구서 회사양식1. ( )

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2.

보험증권3.

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4. (

증명서)

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5.

제출하는 서류

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항 제 호의 입원증명서를1 2②

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조 제3，

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2

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.

제 조 보험금 등의 지급10 【 】

회사는 제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9 ( )①

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，

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3

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. ，

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일 이내10

에 지급합니다.

회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1②

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

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

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

액을 더하여 드립니다.

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제 조5③ 〔

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 항 제 호( ) 2 2 ,

제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조 특약7 ( ), 11 (

내용의 변경 제 항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) 2 , 12 ( ) 1

항 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〕 ˝

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.˝



제 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3④

날로부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1

대하여 예정이율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+ 1%

더하여 드립니다.

제 조 특약 내용의 변경11 【 】

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①

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

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.

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②

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，

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

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

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③

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

다.

제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12 【 】

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①

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，

니다.

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1

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.

제 조13 【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】

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①

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②

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.



별표( 2) 해약환급금표예시표

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만원: : 10 ,

가입연령 여자 세: 30

납입기간 년납:10

납입방법 월납:

경 과

기 간

년만기10 년만기20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납 입

보험료

해 약

환급금

년1 240 13 396 166

년3 720 31 1,188 520

년5 1,200 39 1,980 910

년7 1,680 34 2,772 1,340

년10 2,400 0 3,960 2,073

년20 3,960 0



별표( 1) 보험금 지급기준표

지급사유 일을 초과는 입원일수 일당3 1

지 급 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원1/1000



별표( 2 ) 질병 및 재해분류표

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 )

분 류 항 목 분류번호

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1.

신생물2.

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3.

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

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4. ，

신경계의 질환5.

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6.

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7.

순환기계의 질환8.

호흡기계의 질환9.

소화기계의 질환10.

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11.

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12.

비뇨생식기계의 질환13.

임신 출산 및 산욕14. ，

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15.

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16. ，

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

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17. ，

기타 결과

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18.

˙전염병예방법 제 조 제 항 제2 1 1

호에 규정한 전염병

˙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

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，

사고

A00 - B99

C00 - D48

D50 - D89

E00 - E90

G00 - G99

H00 - H59

H60 - H95

I 00 - I 99

J00 - J 99

K00 - K93

L00 - L99

M00 - M99

N00 - N99

O00 - O99

P00 - P96

R00 - R99

S00 - T98

V01 - Y98



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( ) .

1. 정신장해 심신상실 정신박약을포함합니다 로( )，

인하여 입원한 경우

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2.

3.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，

입원한 경우

4.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，

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，

경우

5.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인간 도 크( -

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)， ，

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

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

별표( 3 ) 재 해 분 류 표

톡톡튀는 여성건강보험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3( )
와 동 일 함.




